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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1. 제안이유

  가.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항을 개정

  나.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

2. 주요내용

  가.「주택법」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항을 개정함(안 제1조)

  나. 사업의 보고, 조사, 검사, 정산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
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함(안 제8조)


